










※일부 피해자는 지원금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치료비등 병원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   

      므로 문제발생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재난발생시 위로금 지원 규정(재원은 의연금 또는 국고 100%)

      - 부상시 : 세대주 500만원/인, 세대원 250만원/인

      - 사망시 : 세대주 1천만원/具, 세대원 500만원/具



5. 참고자료

□ 야생동 식물보호법

   第12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

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보호야생동물에 의

하여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2004. 8. 11(2004-102호)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의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

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농촌 농업법기본법시행령

  o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1호에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검토보고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

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

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ㆍ12ㆍ26] 

부칙 <2002ㆍ12ㆍ26 法律第6819>

제5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7조(수리계의 경비징수의뢰등)

①수리계는 법 제108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

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

무자의 주소·성명·납입금액 및 납입기한 등을 기재한 경비부과명세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계

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수리계가 법 제10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ㆍ12ㆍ31]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의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가.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기준 

 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基盤施設"이라 함은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을 말한다. 

2. "公社管理地域"이라 함은 農業基盤公社가 관리하는 農業基盤施設의 敷地 및 農業基盤施設로부터 

   農業用水의 供給을 받는 地域을 말한다









※ 월평균 부과액 : 158,663천원(상수도 125,856천원, 하수도 32,807천원)





 ※대법원 판례(04.4.12)

          “의료법인 인천사랑의재단”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을 상대로 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99.8.9)이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은 전체건물이 아닌 증축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제10조(정화조의 설치)

  ①水洗式化粧室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淨化槽를 함께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1.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 

     2.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雨水·汚水分流式 下水道를 통하여 下水道法第2條의 規  

        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  

        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를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  

        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의 竣工豫定時點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單獨淨化槽를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單獨淨化槽를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 제10조의2(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建物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增築하거나 그 用途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建物등에서 발생하는 汚水의 量이 증가되는 때에는 建物등의 所  

    有者는 第9條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따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設置하거나 汚水處  

    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處理容量을 增大시켜야 한다. 이 경우 汚水發生量의 산정방법은 環  

    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本條新設 99·2·8]


